
특례법의 적용시점

<!--StartFragment-->&nbsp; <P class=HStyle0>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기

한 협의취득은 비록 법 형식에 있어서는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같은 특례법에 

규정된 ‘공공사업’과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‘공익사업’은 그 내용과 범위가 동일하여 같은 특례법에 

의하여 협의 취득될 수 있는 재산권은 바로 토지 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고 양 법률에 있어

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전체적인 윤리와 기본정신이 동일한 기조위에 서 있으며, 같은 특례법상의 협

의취득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특례법의 배후에는 토지

수용법에 기한 강제취득방법이 사실상의 후속조치로 남아&nbsp; 있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협의

에 부응하면 바로 수용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 강박감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협

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특례법은 실질적으로는 토지 수용법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

수행하고 있다 할 것 이니 , 같은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의 경우에도 공용수용의 경우처럼 공익적 

필요성이 있고 법률에 의거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 

이고 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같은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</P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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